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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공사의

주된 사무소는 군포시(이하 “시”라

한다) 군포첨단산업2로22번길 5

(부곡동)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군

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

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

둘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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